
하자담보책임에서 증명책임 완화의 가능성과 한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9478 판결 -

1)김 봉 현**

∙ 투고일 : 2026.01.09. / 심사일 : 2026.01.23. / 게재확정일 : 2026.01.26.

Ⅰ. 들어가며

민법 제580조에 따라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고자 하는 매수인은 목적물

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고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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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의 존재 및 그 존재 시점

에 관한 매수인의 증명책임을 고찰하고, 기술집약적 제품 거래에서 소비자의 입증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증명책임 완화 법리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법률요

건분류설에 따르면 하자의 증명책임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나, 현대 거래의 정보 비

대칭성을 고려할 때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 완화 법리를 유추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상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9478 판결

은 매도인이 제조자와 동일시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근거로 예외적인 증

명책임 완화의 길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본고는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의 규

범 목적, 책임 구조, 손해 범위의 본질적 차이를 근거로, 제조물책임 법리를 하자

담보책임 전반에 유추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적 정합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지

적하였다. 법원의 유추해석을 통한 확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별도의 소비자계약

법 제정이나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입법론적 대안을 통해 매수인의 보호와 매도

인의 예견 가능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서 증명책임의

완화는 계약책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입법을 통한 제도적 실현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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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매수

인, 특히 소비자가 그 하자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자

담보책임에도 제조물책임에서와 같이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자가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

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자담보책임에 증명

책임 완화 법리는 유추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임을 밝혔다.1) 이는 제조물책임

에서 원고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기술집약적 제조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

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일반인

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

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정보의 편재 내지 불균형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목적물이 제조되어 유통되는 경우 매도인이 단순

중간 상인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없으므로 매도인 역시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는 등 하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할 근

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자담보책임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의 배경에는 제조물책임

법의 적용범위가 제한된다는데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은 당해 제조물에 대해

서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2) 하자로 인한 손해

가 당해 제조물에만 국한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묻지 못하고, 하

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3) 이에 손해가 제조물에

만 발생하였는지 혹은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청구원인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72045 판결

2) 제조물책임법 제3조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밑줄 필자 추가)

3)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

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7.28. 선고 98다35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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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증명책임도 달라지는데, 기술집약적 대량생산 상품에서

결함 내지 하자를 증명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동일하므로 우연히 당해 상품

에 국한하여 손해가 발생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에서도

증명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하는 하자담보책임 사건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 자체에 국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먼

저 밝혀둔다. 2017년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가 신설

되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입증완화 구조가 도입

되었으나, 이 규정은 제조물책임법 제3조가 전제하는 생명・신체 및 다른 재산
에 대한 확대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조물 자체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

이 배제된다. 따라서 최근 아파트 주차장 화재 사건 등에서 2차 손해・확대손
해가 문제된 것과는 달리, 동일한 제조상의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손해

가 당해 제조물에만 머무른 경우에는 여전히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
행책임이 문제되며, 이 영역에서의 구조적 입증곤란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의 존

재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 즉 손해범위의 차이만을

이유로 하여 하자담보책임 영역에서 매수인에게 전면적인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증명책임 완화 법리 유추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

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대법원도 제조물책임에서의 이론은 정보의 편재 내지 불균형을 감안하여 손

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
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

다고 설시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리를 유추적용 할 수 없다

고 하여, 예외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서도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체

적 기준이 제시하지 않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9478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매도인과 제조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예외 요건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원고(매수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대상판결은 하자담보책임 영역에서 제조물책임법상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명시적으로 유추적용한 초기 사례로서, 매도인과 제조자의 관계, 정보・지배영
역, 하자보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 유추적용의 요건을 제시

하고 실제로 매수인의 입증부담을 완화하였다. 이후 하급심 판례들도 대체로

대상판결이 제시한 틀을 원용하고 있으며, 그간 법리적 전환을 가져올 만한 입



176  법학논고 제92집 (2026. 01)

법이나 판례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하자담보책임에서 증명책

임 완화 법리의 유추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 대

상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하자담보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가능성에 대하여, ① 하자담

보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필요성과 근거, ②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논리의 본질과 하자담보책임에 유추적용 가능성, ③ 소비자 보호 논리의

법리적 타당성과 균형성을 중심으로 하여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논

리를 하자담보책임에 유추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향후 입법

적・해석론적 정립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7. 선고 2015나9478

판결4)

1. 기초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제조하여 2011. 6. 9. 소외인 A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2012. 6. 23 경 A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고, 화재를 진압

한 대구 서부소방서는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

서 화재 사고 이후 차량 가액 상당의 보험금을 A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고 피고를 상

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2. 1심 판결5)

1심 법원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에 물

질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자의 존부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성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4)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다10353), 취하하여 항소심 확정되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2가단3143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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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있으나, 이 사건 자

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최종 소

비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도인의 지위, 매도

인과 제조자와의 관계나 제조물에 대한 정보 공유 가능성, 매도인의 하자 보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6)를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

유추하여 하자 내지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A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용에 의하여서는 통상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고이며,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는 하자가 인정되고 제조자이자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자

동차 매수인인 A에게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며 원고

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3. 대상판결의 판단7)

1) 인정사실8)

①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인 A는 2012. 6. 23. 22：10 ∼ 22：30 경 경북 청

6)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

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

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

함이 존재하여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
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판결 등).

7) 이 사건에서는 소외인의 과실 상계, 잔존물 공제 등 기타 쟁점도 다루어졌으나 본고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8) 증명책임 관련 쟁점 검토에 있어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판결에

설시된 인정사실을 축약하지 않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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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대구광역시를 향해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

던 중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앞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지하였다가 다시 주

행하였다. 그런데 옆차가 경음기를 울리자 B는 일단 정차한 다음 이 사건 자

동차를 확인해보니 불이 엔진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15

미터 정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이동하여 갓길에 세운 후 이 사건 화재의 진화를

시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화재는 대구 서부소방서 가창소방소 진압 직원에

의해 소화되었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②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자동차 구매일로부터 약 1년 뒤에 발생하였고,

이 때까지 총 주행거리는 약 8,000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및 변속기의 경우 5년/10만 킬로미터, 차체

및 일반 부품의 경우 2년/4만 킬로미터의 각 무상수리를 (품질)보증하고

있다.

④ 안전(화재) 공학 분야의 전문가인 F(제1심 증인)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

건 자동차의 엔진룸 중 좌측 부위에서 발생하였고, 화재원인으로 배터리

플러스(+)단자에 삽입하여 나사체결하는 고리의 전기적인 스파크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 피고가 2012. 7. 1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장치별 세부(정밀)조사를

마친 결과 i)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은 엔진룸 내부(배터리 및 연료필터

부근)인 것으로 확인, ii) 화재 차량의 Engine ECU 탈거 후 동일사양 차

량에 장착 후 DTC 확인결과 Error 항목 없음, iii) 차량 전체 고객 과실

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조사하였다.

⑥ 피고 직원으로서 위 세부(정밀)조사에 참여한 제1심 증인 H도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차주(고객)의 과실로 인정할 만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전용진단기로 고장코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자동차

에 이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⑦ A는 2012. 5.경 이 사건 자동차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한 이외에는 전기장

치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엔진출력을 증가하기 위한 개조 등을 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제품의 생산과정

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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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

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정보의 편재 내지 불균형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이루기 위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

하여 이를 판매한 자가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72045 판결). 그러

나 매도인의 지위, 매도인과 제조자와의 관계나 제조물에 대한 정보 공유 가능

성, 매도인의 하자 보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

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민법 제580조 제1항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

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9)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고는 매도인이자 제조자이므로 하자담

보책임에도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고, A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

엔진룸 내부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

은 피고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

9) 이러한 기준 자체가 대상판결에서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다. 하자담보책임에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원칙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72045 판결의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09나37830 판결에서 같

은 취지의 기준을 설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에서 원고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

로 생산되는 제품인 자동차의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을 추궁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나 지식의 편재성은 제조물책임의 경우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이유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입증 책임 완화의 법리가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입증책임

을 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고 단순

한 소비자가 그 결함 내지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정보의 편재 내지 불균형을 감안한 것인데, 설령 제품의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

도 통상적으로 제조자가 아닌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없어 그 하자 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예견하거나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수하거나 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식

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이 통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매도인의 지위, 매도인과 제조자

와의 관계나 제조물에 대한 정보 공유 가능성, 매도인의 하자 보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매

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 책임의 입증

책임 완화의 법리를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 유추하여 하자 내지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

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상 피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국내 독점 판매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

라고 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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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엔진)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
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하자)이 있었고, 그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화

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고 하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10)

10)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A가 2012. 2. 9. 및 2012. 3. 27. 자동차 사고로 앞・뒤 범퍼, 램프,
휀더 등을 교환한 사실이 있는바, 이것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무관하다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자동차에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 내지 Engine Control Unit)가 장착

되어 있는데, ECU에 자동차 배터리 단자의 전기적 스파크 등 전압 이상의 고장코드가 기

록되어 있지 않으며, 배터리 플러스(+)단자에 전기적인 스파크가 발생하 였다 하여도 구

입한지 1년이 지나 8,500킬로미터 가량 운행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관리부재 등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

으나, 법원은 A가 이 사건 자동차가 수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스스로 작성한

화재조사보고서에 '고객 임의개조 사항이나 사고수리 및 정비 불량에 의한 화재 발생 요

인을 발견할 수 없고, 위 사고수리내역과 이 사건 화재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역시 피

고 스스로 작성한 회의록에도 "차량 전체 고객 과실 측면(전기장치 임의개조, 불량연료

사용, 엔진출력 임의 증가 위한 개조, 임의정비 및 사고수리 등)의 문제점 발견되지 않음"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자

동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화재원인으로 외부 이물질이 자동차에 유입되어서 발생한 것이라

고 주장하였으나 증인 H는 나뭇가지나 쓰레기 등 외부 물질이 자동차에 유입되어서 자동

차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차량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지푸라기와 나뭇잎이

유입되는 것을 봤지만 그것 때문에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배척되었다.

또한,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ECU에 현재 고장(C)내용

으로 "주행 MDP 학습 불능(고장코드 P0148)", "아이들 MDP 학습 불능(고장코드 P0147)"

이 각 기록되어 있을 뿐 전기적 스파크(spark)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아

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원의 델파이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델

파이코리아 유한회사가 피고에게 공급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된) ECU에는 자동차에

서 발생하는 전기적 스파크에 대해 고장으로 판정하는 기능이 없는 사실(단, 전기적 스파

크로 인해 ECU로 연결된 센서 및 구동장치에 영향을 주어, 해당 센서 및 구동장치가 오

작동하는 경우 불량으로 인식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ECU에서는 이

불량이 스파크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는 판단하지 못한다)을 알 수 있고, 전용진단기로

고장코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자동차에 이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증인

H가 증언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인정사실(ECU에 전기적 스파크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기록이 없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

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감정촉탁결과(= 배터리 단자에서 비

정상적인 전기 스파크가 발생될 경우 ECU에 기록이 되거나 서지전압 또는 역전류에 의

해서 ECU가 고장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은 존재할 수도 있다)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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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자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의 증명책임 완화의 가능성과 한계

1. 증명책임 일반론과 증명책임 완화 논리의 전개

1) 증명책임의 기능과 분배이론

증명책임은 소송상 어느 사실의 진위가 최종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 불리한

법률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하는 것으

로, 사실의 불확정 상태에서 법률효과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명책임의 분배 기준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통

설과 판례는 법규의 구조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이른바 법률요건분류설

(규범설)의 입장을 취한다. 이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소송요건에 관한 요건사실 역시 원칙

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11) 이러한 입장은 “어떤 사실을 누구의 책임 하에

입증하도록 할 것인가”를 개별 사건의 형평이 아니라 입법자가 구성한 법규범

의 구조에서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법률요건분류설은 역사적으로 입

법자의 우위와 법관의 법적 구속을 핵심 원리로 삼았던 자유주의 법치국가의

형성과 함께 정립된 이론으로서, 입법자의 가치판단이 법규범의 구조 속에 이

미 구현되어 있으므로, 증명책임 역시 법규범의 구조에 충실하게 분배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본다.1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증명책임의 분배는 법규범 해석

의 문제로 귀결되고, 그 결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위 위험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의 편재, 당사자 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불균형, 기술적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분쟁이 증가함
에 따라, 형식적인 법률요건만으로는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의료과오소송, 제조물

책임소송, 환경소송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분쟁유형에서는 피해자에게

전통적 의미의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권리구제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규범의 형식적 구조보다는 “어느 당사자가 그

11) 이시윤 외, 판례해설민사소송법 , 제4판, 박영사, 2021, 455면.

12) 양천수/우세나,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분배론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중앙법학 제10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08, 16-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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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지배했는가”, “어느 쪽이 관련 증거에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안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에

서 발전한 위험영역설이다.13) 위험영역설은 결과발생의 위험을 지배한 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증명책임 분배를 실질적 위험지배의

문제로 파악하고14) 법률의 규범 구조가 아닌 위험영역을 기준으로 증명책임을

배분하므로 법관이 위험영역을 판단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법관에 의한

법형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위험영역설에서는 이러한 법형성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우선 법률의 흠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동일한 사

안을 함부로 달리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소극적 원칙, 피해자가 증명곤

란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그 지배영역과 증거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증명이 가능한 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정의의 요청 및

손해배상책임의 예방적 기능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15)

위험영역설은 “증명책임 분배는 형식적 법규 구조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

며,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과 사회적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

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위험영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

적이고 탄력적이어서, 이를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원칙으로 삼을 경우 법적 안

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저하될 위험이 있다는데 한계가 있다. 구체적

사건마다 법관의 가치판단에 따라 위험영역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위험영역설은 일방의 증명곤란과 상대방의 증명가능성이라는 하나의

증거법적 관점에서 법률의 흠을 발견하고 이와 동시에 보충하나, 왜 이러한 측

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해석

론과 입법론의 경계를 흐리거나 심정사법(心情司法)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16)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요건분류설의 약점은 변화한 사회 환경에

13) 독일 연방법원(BGH)이 적극적 채권침해 사례에서 인정하기 시작한 이후 제조물책임 영

역까지 확대 적용하며 발전하였고, Prölss가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14) 이와 유사한 견해로 일본의 학자인 이시다 미노리(石田穰)의 증거거리설이 있다. 증거거

리설은 증거와의 거리, 입증의 난이도, 정보 접근비용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저비용

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로 위험영역설에서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기준과 유사하나, 위험영역설에서 증거거리

는 위험영역의 판단요소 중 하나임에 비해 증거거리설에서는 증거거리가 증명책임을 분

배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천수/우세나, 위의 논문, 27면.

15) 유르겐 프륄쓰 著・오석락 譯,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증명경감 , 일신사, 1990, 74면

이하.

16) 이동진, “위험영역설과 증거법적 보증책임: 증명책임 전환의 기초와 한계”, 저스티스 통

권 제138호, 한국법학원, 2013, 18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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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건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형평의 이념

에 맞지 않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에 우리 판례는 증명책임

분배의 근본 원칙인 법률요건분류설은 유지하되, 사실상 추정, 일응의 추정, 표

현증명, 개연성 이론 등 다양한 완화 기법을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보완해

왔다. 일정한 간접사실이 입증되면 주요사실의 존재를 경험칙에 따라 추정하거

나, 높은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기초하여 법적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그것인데, 특히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칙을 이용하여 간접사실로부터 주요

사실을 추정하는 것을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이라고 하며, 주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과관계나 과실의 인정에 사용된다.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역

시 일응의 추정 방식을 통하여 일정 부분 완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접근은 증명책임 분배의 기본 틀로서 법률요건분류설을 유지하면

서도, 구체적 사건에서의 형평과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절충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증명책임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가치와

“구체적 형평과 실질적 정의”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여야 하고, 당

사자 사이에 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고려하여 분배되어야 한다.17) 위험

영역설(또는 증거거리설) 역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독립된 분배기준으로 받

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들 견해가 제기하는 문제의식 - 증명책임

분배에 있어 당사자 간 정보 접근성・입증 난이도・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고

려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증명책임 분배를 살핌에 있어서

는 우리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법률요건분류설의 틀 안에서 사실상 추정

등 완화 기법을 운용하면서 위험영역설의 접근 방식을 보완적 고려요소로 활

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의 전개

제조물책임 사건은 고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제조・품질관리 등 여러

단계가 얽혀 있어 원인 규명시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 본질상 사실관계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법률요건분류설이 난점을 드

러내는 전형적인 영역 중 하나이다. 더욱이 제조공정과 관련 정보・자료는 대

부분 제조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일반 소비자나 피해자는 그 내부 구조나 과

정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른바 증거의 편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증명책임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피

17) 정선주, “법률요건분류설과 증명책임의 전환”, 민사소송 제11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

학회, 2007,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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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에게 결함의 구체적 원인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상 권리구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조물책임 분야에서는 이른 시기부

터 증명책임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 대법원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경험칙에 기초한 사실상 추정 이론을 점진적으로 전개해왔다.18) 소

위 사료 사건19), 변압변류기 사건20), TV 폭발 사건21) 등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판례에서, 피해자가 결함의 직접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① 사고가 제조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하였고, ② 그와 같은 유형의

사고는 통상 과실 없이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③ 제조자가 다른 원인(피해자의

관리소홀이나 제3자의 개입 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례상 법리는, 증명책임의 전환을 선언하는 대신, 일정한 간접사실

의 증명만으로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증명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위험영역설

의 사고방식인 위험을 지배하는 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려는 발상이 법률

요건분류설의 틀 내에서 일응의 추정이라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판례가 축적해 온 법리는 2017년 개정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입법

화되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①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

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②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는

원인에 의해 초래되었으며, ③ 그 손해가 결함이 없었다면 통상 발생하지 아니

한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 손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으로 추정한다는 구조를 취하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이는 입법자가 제조물책임 분야에서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채택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를 가진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증명책임 완화가 제도적으로 수용된 배

경에는, 첫째, 제조물 사고의 구조적 특성상 피해자에게 전통적인 증명책임을

부과하면 사실상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현실, 둘째, 제조자가 정보・기술

18)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일응의 추정에 관하여는 이규호, “製造物責任訴訟上 一應의 推定”, 민

사소송 제6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2. 174면 이하 참조.

19) 대법원 1977.1.25. 선고 77다2092 판결

20)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18139.

21) 대법원 2000.2.25. 선고 98다15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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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어 관련 사실의 규명에 보다 적합한 위치에 있다는

점, 셋째,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한 위험은 사회 전체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위험분담 이념이 있다. 다시 말해,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는 단지 피

해자 보호라는 정책적 고려뿐 아니라, 정보비대칭 구조와 위험분담 원리를 반

영한 규범적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에 제조물책임의 완화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이 완화된 배경이 고려되어

야 한다. 제조물책임에서는 그 책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적 목적을 전제로 입

증완화가 제도화되었지만, 하자담보책임 영역은 그 전제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

이다.

3) 증명책임 완화의 경제적 효용성과 한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증명책임을 정보를 보유하거나 보다 저비용으로 증거

를 수집할 수 있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한

다는 논리가 있다.22) 예를 들어 제조물책임 영역의 경우, 제조물에 대한 정보

와 자료는 제조자가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 정보를 파악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정보를 파악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증명책임의 부담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은 다수의 정당한 청구를 좌절시키고, 제조자에게는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는 것을 유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23) 반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제조자에게 반증부담을 지우는 방식

으로 증명구조를 조정하면, 제조자가 사고 예방조치와 품질관리 비용을 감수하

는 대신 그 결과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사고비용과 분쟁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의

집중도가 높고 피해자의 접근비용이 과도한 영역에서 일정한 범위 내의 입증

완화는 ’누가 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에 따라 위

험과 비용을 재배분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경우 제조자 내지 소송

상대방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위험이 있다. 현실에서 제조물로 인한 손

22) 소송총비용의 최소화 분석에 관하여 모성준, “입증책임의 완화논의에 관한 법경제학적 검

토”, 민사법연구 제18집, 대한민사법학회, 2010, 44면 이하 참조

23)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109호, 한국법학원, 2009,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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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률적인 추정 구조는 결

함이 아닌 다른 요인(사용상의 과실, 외부적 개입 등)에 기인한 손해까지 포섭

하여 부당한 책임 전가와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사용상의 과실의 경우 그에 대한 정보-물건 사용과 관련된-는 대부분 피해자

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24)

증명책임의 완화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요건 하에,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

인지의 문제이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사안의 성격, 증거의 분포, 당사자의 관

리가능성, 외부요인의 개입 가능성 등 구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고려 없이 결과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완화는 개별

사건에서의 부당한 책임 귀속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과도한 방어비용・보험비용의 부담을 초래하여 거래비용을 전반적으로 상승시

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증명책임 완화 법리는 사회적 형평의 확보와 법리적 정합성, 경제적

효율성 사이의 균형 속에서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제조물책임 영역에

서와 같이 구조적 정보 비대칭과 위험분담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명

책임의 완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할 이유가 크지만, 그러한 전제가 없는 영역인

경우 완화 법리를 확장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자담보책임 영역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제조물책임에서 정립된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하자

담보책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피해자 보호

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해당 영역에서의 정보 비대칭 구조, 위험분담의 필요성,

계약책임과 위험책임의 관계, 법체계 전체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25)

24) 김봉현, “제조물책임법상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소고 - 자동차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4호,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201-202면,

25) 김동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추정을 통한 입증책임의 전환 - 독일민법 제477조와

우리법에의 시사점 -”,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345면에서

는 하자의 추정 규정 도입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소비자・사업자 등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은 체계라는 점에서 민법에 바로 독일 민법과 같은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며,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소비자 관련 특별법과의 관계 및 법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가령 ‘소비자매매법’과 같은 상위법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입증책임의 완화 문제가 단순히 피해자 구제를 넘어 사법 체계의 일관성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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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구조와 증명책임의 귀속

1) 민법 제580조의 구조와 기능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특수한 책임을 의미한다. 민법 제580

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에 대하여 담

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별도로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규율을 두고 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

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무과실책임적

성격을 가지며, 거래안전과 계약신뢰 보호를 중시하는 계약책임의 특수형태로

이해된다. 하자담보책임은 계약해제, 대금감액, 보수를 수반하는 이행청구, 손

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구제수단이 병존하며, 당사자는 사안에 따라 그 중 적절

한 수단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역시 하자담보책임의 중요

한 기능이지만, 제도의 핵심은 계약상 급부의 내용적 불완전성을 시정하고 계

약 균형을 회복하는 데에 있다.

한편 급부목적물의 하자는 그 자체의 교환가치・사용가치 감소에 그치지 않

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 외의 다른 법익에까지 손해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예컨대 하자 있는 기계의 폭발로 인하여 인접 재산이 손해를

입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확대손해가 문제되는 영역

에서는 하자담보책임만으로 책임 분담 구조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나아가 제조물책임 법리와

의 관계에서 책임 분담이 논의된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은 무엇보다도 급부목

적물 자체의 하자와 그로 인한 계약 내부의 손해를 중심으로 위험과 손해를

조정하는 제도로 기능하며, 그 외부로 확장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다른 책임법

리가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라고 이해된다.

이처럼 민법 제580조의 구조와 기능을 전제로 할 때, 하자담보책임은 계약

관계 내부의 위험과 손해를 조정하는 계약책임의 특수형태라는 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상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그 법리가

상정하고 있는 안전성 중심의 위험책임 구조 및 확대손해의 구제와 민법 제

580조가 담당하고 있는 계약 내부의 위험조정 기능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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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담보책임에서의 증명책임 구조와 입증 곤란의 문제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할 경우,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담

보책임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사실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 목적물의 인도,

②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

③ 그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손해배상청구의 경우),

④ 제척기간 내의 권리행사(통지・소 제기 등).
즉, 매수인은 인도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반증으로서 그 하자가 매수인의 사용・보관상의 사유로 새로이
발생한 것임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입증

구조가 현대의 기술집약적 상품거래 현실에서 매수인, 특히 소비자인 매수인에

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고도의 기술집약적

제품에서 하자의 발생원인은 대부분 설계・제조・품질관리 단계에 있는데, 매

수인이 인도 시점에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특정하고, 그 원

인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구조적 입증곤란을 이유로, 매수인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거나 일

정한 사실상 추정구조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26) 제조물책

임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가져오거나, 인도 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

에 대하여는 인도 시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

생한 특정 유형의 손해에 대하여는 하자 존재 및 인과관계를 일응 추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실제로 독일 민법은 제477조에서 매수인이 인도 후 1년 이내

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그 하자는 인도 시 이미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

정하고 있다.27) 이 규정은 EU 소비재매매지침(1999/44/EC)28) 제5조 제3항을

26) 임은하,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법조 , 제56권 제1호, 법조협

회, 2007, 148면; 권영문,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하자와의 구별 : 대상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판례연구 26집, 부산판례연구회, 2015,

451-452면; 이봉민,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례의 전개와 동향”, 민사판례연구 41권, 민사

판례연구회, 박영사, 2019, 1194면; 김세준,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추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증명책임의 전환 가능성”, 재산법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6, 68면.

27) BGB　§ 477 Beweislastumkehr

(1) Zeigt sich innerhalb eines Jahres seit Gefahrübergang ein von den Anforderungen nach

§ 434 oder § 475b abweichender Zustand der Ware, so wird vermutet, dass die Ware

bereits bei Gefahrübergang mangelhaft war, es sei denn, diese Vermutung ist mit der

Art der Ware oder des mangelhaften Zustands unvereinbar. Beim Kauf eines lebenden

Tieres gilt diese Vermutung für einen Zeitraum von sechs Monaten seit Gefahrüber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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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으로,29) 현대의 기술적으로 복잡한 소비재 거래에서 소

비자가 인도 당시 존재하던 하자의 구체적 내용과 발생 시점을 입증하기 어렵

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내에 드러난 하자에 관하여는 인도 시 존재

를 제도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구조적으로 경감하려는 취

지로 이해된다.30)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31)에서도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는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하자의 존재 자체를 추정하는 규정은

아니나, 적어도 하자의 존재 시기와 관련하여 증명곤란을 일정 부분 제도적으

로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하자담보책임의 증명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대

법원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라는 단서를 두어 예외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제조물책임 영역에서 발전해 온 완화 법리를 하자담보책

임에 적용하는 것을 부정한바, 우리 법제에서 하자담보책임의 증명구조는 여전

히 원칙적 분배에 머물러 있고, 현실적인 입증곤란을 이유로 한 완화・추정 구
조는 판례・입법 어느 쪽에서도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입증곤란의 구조가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 입증곤란과 유사하다는 점에

서 제조물책임에서 형성된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하자담보책임에도 유추적용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방안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증명 곤란의 유사성

만을 이유로 이러한 유추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28)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Article

5(3)

29) EU 소비재매매지침(1999/44/EC) 제5조 제3항(인도 후 6개월 내 드러난 불합치에 대한 인

도 시 존재 추정)은 독일에서 2002년 채무법개정(Schuldrechtsmodernisierung)을 통해 구

(舊) 독일민법(BGB) 제476조로 국내법화되었고, 이후 Directive (EU) 2019/771(Sale of

Goods Directive) 제11조의 전환을 위해 2021년 개정(2022. 1. 1. 적용)되면서 현행 BGB

제477조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추정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

30) Directive 1999/44/EC 제5조 제3항의 취지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Faber v Autobedrijf Hazet Ochten BV 판결(Case C-497/13,

EU:C:2015:357, 4 June 2015)에서 불합치가 인도 이후에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 “소비자가

그 불합치가 인도 시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well-nigh impossible’)”

하다고 판시하면서(para. 54), 동 조항이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31)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

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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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물책임법리의 하자담보책임 유추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1)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의 구조적 차이와 유추적용의 전제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은 모두 목적물의 결함 또는 하자를 원인으로 하

는 손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법적 성질과 보호목적은 근

본적으로 상이하다. 하자담보책임이 계약상의 급부불이행을 전제로 한 계약책

임인 반면, 제조물책임은 사회적 안전보장과 위험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으로 이해된다.32) 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직접적인 목적은 계

약상 이행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기대이익을 보전하는

데 있는 반면, 제조물책임의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상의 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자담보책임은

계약관계 내에서의 불완전급부에 대한 구제제도이고, 제조물책임은 위험분담의

원리에 기초한 일종의 사회적 손해배상제도로서 그 기능과 범위가 다르게 규

정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에서도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논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이 논의의 배경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

술집약적 상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손해가 해당 제조물에만

국한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구제

되어야 하는 현재의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즉 동일한 원인(제조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유형(제조물 자체 손해인지, 다른

재산・신체에 대한 확대손해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의 입증완화 법리를 하자담보책임에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사안의 실질적 동일성을 근거로 한다.33) 제조상

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점에서는 사안의 구조가 동일하고, 단지 손

해가 제조물에만 그쳤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것은 증명의 구

조적 측면에서 보면 우연적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체계상 서로 다른 책임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를 연결하기 위

해서는, 사안의 실질적 동일성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와 체계적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안 유사성만으로 유추적용의 정당

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명책임의 분배는 원칙적으

32) 윤석찬,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소비자보호와 그 쟁점들”, 민사법학 제40호, 한국민사법

학회, 2008. 58면.

33) 김세준, 앞의 논문,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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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르되, 구체적 사안에서 발생하는 증명곤란을 고려하여

표현증명, 일응의 추정 등 다양한 완화기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

다. 계약책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 완화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

니며, 증명책임의 귀속에 관하여 절대불변의 고정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도 아

니다. 다만 별다른 논리적 설명이나 제도적 장치 없이, 결론의 타당성만을 이

유로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의료・환경・제조물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구조적 정보 비대칭이 전제된 특

수영역에서 발전해 온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아무런 추가적 정교화 없이 일반

민사거래의 매매계약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34)

2) 유추적용의 법 체계상 한계와 판례를 통한 확장의 문제

주지하다시피 현행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선언할 뿐, 입증책임의 분

배나 완화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제조물책임에서 입증책임 완화가 판

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립되어 입법된 것과 달리, 하자담보책임의 영역은 여

전히 원칙적 입증책임 구조에 머물러 있다.

유추적용은 통상 법률의 규율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 그 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유사한 사안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을 차용하는 해석기법으로 이해된

다.35)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공백이란 언제나 유추적용을 정당화하는 법의 흠결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가 특정 상황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아무런 특

별 규율을 두지 않고 일반원칙에 맡긴 경우라면, 이는 규범의 결여라기보다는

입법적 선택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까지 곧바로 ‘입법의 흠결’로 파악

하여 유추적용을 시도하는 것은,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규율 범위를 사

후적으로 확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36)

또한 유추적용은 단순히 공백을 메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

의 심사를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당해 사안과 유추하려는 규

정의 전형적 규율대상 사이에 법적으로 중대한 유사성이 존재하는지(유사성

34) 김세준, 앞의 논문, 81-82면. 또한 같은 논문 70면에서도 하자담보책임 전체의 영역으로

일반화하여 증명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

가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정보 비대칭이 뚜렷한 특징적 영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35) 최봉경,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 판례를 거울삼아 -”, 법철학연구 제12권 제2호, 한

국법철학회, 2009.145면.

36) 권영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직권감액 규정의 유추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저

스티스 통권 제155호, 한국법학원, 2016,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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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를 살피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유사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법적 효과를 그대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지(정당성 판단)를 검토하

는 단계이다.37) 즉, 유사성 판단은 어디까지나 유추적용의 전제에 불과하며,

입법취지・보호법익・체계정합성・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당성

판단이 별도로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추적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38)

이러한 관점에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서의 증명책임 규율을 ‘입법

의 흠결’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자. 물건 하자담보책임에서 증명책임의 귀속에

관하여 민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법자가 이를 간

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입법자가 증명책임 일반원칙(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른 원고 부담)을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를 선택하였다고 이해할 여

지가 크다. 더구나 자동차관리법과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자의 추정 규정 등 명문상 입증완화 장치를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

면, 적어도 입법자가 모든 하자담보 영역에서 일반적인 증명책임 완화 규정을

도입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법 제580조가 물건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 규율을 ‘빼먹은 것’이

라기보다는, 일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정책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

다.39)

설령 일정 부분에서 규율 공백의 소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제조물책

임법상의 증명책임 완화 규정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것처럼

유추적용의 정당성 여부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유사성이 아니라 입법목적과 보

호법익, 책임구조, 법체계 전반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다

른 재산에 대한 손해라는, 사회적 위험책임의 전형적 영역을 전제로 한다. 정

보의 편재와 피해자의 입증곤란을 배경으로, 결함과 인과관계를 일정한 요건

37) 권영준, 위의 논문, 219면

38) 손창완, “법해석에 대한 비판적 연구 -법률의 흠결 및 Hard case를 중심으로-”, 연세대학

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2, 53-56면

39) 물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은 2017년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교적 최근의 규정이며, 민

법 제580조는 1958년 제정 이후 기본 구조가 유지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현행 민법이 현

대적 거래구조와 기술발전에 따른 입증곤란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에도 수 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며,

특히 최근 민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도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명문 규정이 도입

되지 않았다는 점은 입법자가 이 문제를 단순히 간과한 것이 아니라, 일반 원칙을 유지하

되 필요한 특수 영역에서만 개별 입법을 통해 대응하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명문 규정의 부재를 곧바로 입법의 흠결로 단정하기는 어

렵다.



하자담보책임에서 증명책임 완화의 가능성과 한계 / 김봉현  193

하에 추정함으로써 제조자에게 위험부담을 보다 두텁게 지우는 것이 입법취지

이다. 이에 비해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상 급부의 불완전성을 전

제로 하여 당사자 사이의 교섭・대가관계를 기초로 계약의 등가성을 회복하는

것을 규범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손해의 유형 역시 통상 목적물 자체의 상품

적합성 결여에 국한된다.40)

특히 제조물책임법은 제3조에서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를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확대손해에 한정하여 제조물책임을 인정함

으로써, 제조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정책적 선택의 결과이

다.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자가 매도인의 지위까지 겸하는 경우를 매개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의 틀 안에서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추정 구조를 유추적용한

다면,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580조를 근거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조물 자

체 손해에까지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완화 법리를 확장하여 배상받게 하는 효

과를 낳게 된다. 이는 입법자가 제조물책임법에서 설정한 적용범위(제조물 자

체 손해 배제)를 사법해석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무력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

다. 이러한 유형의 유추는, 법의 흠결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법적 한

계를 넘어서는 해석에 가까워 보인다.

증명책임의 완화 여부와 범위는 그 성격상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한다. 어느

범위에서 누구의 입증부담을 경감・전환할 것인지는, 해당 분야에서의 위험분

담 구조, 비용 귀속, 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강한 정책적・규범적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을 법원이
유추해석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경우, 법률이 예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40) 하자담보책임에서 특정물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하여는 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담보책임은 유상・쌍무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

고, 등가관계가 깨지는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계약체

결 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다면 어느 지점에서 등가관계에 합의하였을지를 재구성하는 작

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자담보책임에서의 손해배상 범위는 매매대금에 제한

된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증여자의 담보책임도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 무상 증여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

(받은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가 발생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확

대손해란 하자 있는 급부로 인하여 목적물 외의 다른 법익(신체, 재산 등)이 해를 입은

경우를 총칭한다. 이는 당사자들이 확보한 매매계약의 등가성을 넘어서는 손해로서, 하자

담보책임이 규율하는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이다.

41)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논거로 확대손해

발생을 전제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연혁적 이유와 정책적으로 생산활동의 위축 및 블랙

컨슈머에 의한 부당한 남소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박동진, “제조물책

임법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비교사법 , 제20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5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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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위험도

존재한다. 우리 법이 형식상 판례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형성된 유추적용 논리가 반복・인용되어 누적될 경우42), 사실상

일반 규범처럼 기능하게 되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제조물책임에서 형성된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유추

해석의 방법으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영역에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것

은 법체계상・입법론 측면으로나 수긍하기 어렵다. 하자담보책임에서 입증구조
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는 개별 판결에 의한 점진적 확장이 아니라 입법자가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하여 명문의 형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Ⅳ. 대상판결의 평가와 정책적 검토

1.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최종

소비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도인이 제조업자

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을 때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

를 하자담보책임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판결은 “매

도인의 지위, 제조자와의 관계, 제조물에 대한 정보 공유 가능성, 매도인의 하

자보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제조자와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입증완화 법리의 유추적용을 허용하였다.

이는 기존 대법원 2010다72045 판결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을 부정한 입장

과 비교할 때, 매수인의 증명책임 완화를 인정한 대표적인 하급심 판결로서 의

미를 가진다.43)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

42) 실무 동향을 보더라도, 대상판결 이후 하자담보책임 사건에서 제조물책임상의 입증완화

구조를 원용하는 하급심 판결이 점차 축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6. 선고

2017나4308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가소496822 판결, 서울남부지

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단2115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

가합596415 판결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43) 이 판결 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가단18375 판결에서는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72045 판결의 반대해석으로 제조물책임법상 수입판매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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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려는 시도로서, 소비자거래 현실에서의 증명곤란을 고려하여 법리를 정책

적으로 보완하려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그 적용 기준으로 ‘매도인과 제조자의 동일시 가능성’이

라는 추상적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에 불확실성을 초래하였다.

판결이 제시한 고려요소들은 위험영역설의 사고와 유사하며, 위험영역설에 제

기되는 비판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특별한 사정’의 범위는 법리의

정당성보다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를 우위에 둔 접근으로 평가될 여지

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매도인의 지위, 제조자와의 관계, 정보공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제조

물책임법이 확대손해를 전제로 설계된 위험책임 체계라는 점과 민법 제580조

가 계약책임 구조 속에서 기능한다는 점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결과 유추적용의 기초가 되는 규범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충분

히 제시되지 않은 채, 입증곤란이라는 정책적 고려만이 전면에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본건은 화재사고로 인해

양측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다. 증명책임을 엄격히 적

용할 경우 사실관계 불명에 따른 불이익은 원고에게 돌아가야 하나, 법원은 심

증상 그러한 결론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추

정된다. 이는 제조물책임 관련 사안과 유사하되 청구원인만 상이한 사안에서

개별적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해 손쉽게 해당 법리를 유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는다.

2. ‘특별한 사정’ 기준의 의미와 한계

대상판결이 제시한 유추적용의 예외 조건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도인의 지위, 매도인과 제조자와의 관계나 제조물에 대한 정보 공유 가능

성, 매도인의 하자 보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조건은 ①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하자일

것, ②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핵

리를 유추적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바 있기는 하나, 해당 사안에서는 하자가 인

정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09나37830 판결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다(각주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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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요건으로 구성된다. 이하에서는 각 요건의 의미와 한계를 차례로 검토한다.

1)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하자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는 요건44)은 적용 대

상 제품군을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

범위하다. 현대사회에서 소비되는 물건은 대부분 대량생산 방식으로 제조되고,

문제가 되는 제품군 역시 상당한 기술집약성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

국 이 요건만으로는 하자담보책임 전반으로 확대 해석될 위험을 차단하기 어

렵다. 이는 하자와 결함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그러하다.

(1) 하자와 결함의 개념 범위

하자담보책임의 전제가 되는 ‘하자’의 개념은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

과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적 평가기준과 보호목적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45)과 하자담보책임의 하자46)는 이론이

44) 이 요건은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나,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되는 전제조건이므로 당연히 유추적용의 요건으로 기능한다고 보아야 한다.

45)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또는 표시상

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즉, 법은 결함의 유형을 제조・설계 및 표시상
의 결함으로 구분하면서 그 외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조・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이 기타 결함의 예시 규정인지,

아니면 기타 결함을 포함하여 열거하여 규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예시규정

으로 보는 견해로, 김제완,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의 판단기준:합리적대체

설계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의 입증책임문제를 중심으로”, 법조 , 제54권 제4호,

법조협회, 2005, 82면; 열거설의 입장으로는 임은하, 앞의 논문, 156-157면). 견해의 구별

실익은 제조・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까지

요구할 것인지에 있다. 그러나 열거설의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결함이란 안전의 측면에

서 파악한 소비자나 제3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제조물의 흠을 의
미한다고 하여(임은하, 앞의 논문, 147면),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결함의 유형에 안전성

의 결여가 공통적인 징표라고 보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46) 우리 민법은 하자를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여 하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나뉘나, 대법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상 ‘하자’를 “매매의 목적물이 거

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등 ) 객관적 개념과 주관적 개념을 병렬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에 기초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계약적합성을 토대로 하

자를 판단함이 타당하나, 매수인은 통상적으로 일정한 일반적 품질과 성능을 전제로 계약

을 체결하므로 물건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성능 역시 당사자가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합의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실제 사례에서는 대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경우 또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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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은 아니나 제조물의 흠을 제조물의 사용가치 내지 상품성에 기하는 ‘하

자’와 제조물의 안전성에 기하는 ‘결함’으로 나누어 대체로 양자는 구별되는 개

념으로 본다.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는 안전성과 무관하더라도 목적물이 통상

가져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매도인이 특히 보장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47) 이와 달리 제

조물책임에서 ‘결함’은 제조물에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로 안전성이 결여된 상

품은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렇다고 본다면, 결함은 하자의 한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하자”라는 넓은 개념 안에 “안전성 결여”라는 의미의 결함이 부분집합으로

위치하는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림-1] 하자와 결함의 개념 범위

(2) 증명책임 완화 법리의 확대가 가져오는 구조적 문제

대상판결은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에도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

다고 보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함이 하자의 하위 개념이라면, 이러한 입

장은 표면상으로는 “결함이 문제되는 A영역”에서의 증명책임 완화를 정당화하

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전성과 무관한

“순수 하자(B영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완화 구조가 작동할 여지가 생긴다.

인이 특별히 요구한 품질이나 성능이 있고 이를 매도인이 보증하였을 때 그 수준에 미치

지 못한 경우에 ‘하자’가 인정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 민법 개정안 역시 계약내용에 따른 주관적 요소와 통상적 성질에 관한 객관적 요

소를 모두 고려하여 계약적합성을 판단하도록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해와 맥

을 같이 한다.

47) 예를 들어 새로 구입한 물건에 사용흔적이 있는 경우 하자에 해당하지만 결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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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구입 후 3년째 되는 냉장고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었으나, 화재

등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사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제조

물책임법상 결함에 해당하지 않고, 확대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조물책

임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전통적인 하자담보책임 이론에 따르면, 매수인은

냉장고에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 하자가 인도 시부터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논리를 확장하면, 매도인이 제조자와 동일시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매수인이 “정상적인 사용”, “제조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원인”, “그러한 하자가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유형의 손해”를 입증하

면, 냉장고의 하자 존재 및 인도 시 존재가 일응 추정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안전성과 무관한 순수 하자 사건에까지 제조물책임법상의 증명완화 구조가 적

용되는 셈이 된다.

하자와 결함이 중첩되는 A영역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그러

한 손해는 계약상 책임(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해결하도록 설계되

어 있다. 이는 입법자가 제조물 자체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법의 논리에 따라 위

험과 비용을 배분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매

도인과 제조업자가 동일시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책임인 하자담보책

임에까지 제조물책임과 동일한 증명완화 구조를 도입한다면, 일부 요건(예컨대

소 제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양 제도가 사실상 동일하게 작동하게 되고, 제조물

책임법이 제조물 자체 손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

더 나아가, 매도인이 반드시 제조자에 한정되지 않고 단순 유통업자나 대리

점인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공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

정보에도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자에게까지 제조물책임법 수준의 입증완

화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의 과도한 전이로 이어질 수 있다.48) 이

는 기업 부담의 급증뿐만 아니라, 가격 전가 및 거래구조의 변경을 통해 다시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3) 소결

정리하면, 하자담보책임의 구조는 계약적합성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점

48) 물론 단순 판매자의 경우 정보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완화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

성이 크다. 그러나 추상적 기준으로 예외가능성을 열어둔 이상 실질적으로 정보를 보유하

지 않는 매도인에게도 증명의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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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미 상당히 강한 책임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전제가 되는 하자 개념

은 안전성의 결여까지 포섭할 수 있을 만큼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에 제조물책임에서 발전한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추가로 적용할 경우, 하자와

결함의 개념 관계(A・B영역)를 고려하더라도, ① 순수 하자 사안에까지 완화

구조가 확장될 위험, ② 제조물 자체 손해를 계약법 영역에서 해결하겠다는 입

법자의 선택과의 충돌, ③ 매도인・유통업자에게의 위험 전가와 그로 인한 2차
적 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논의는, 제조물책임에서의 완화

법리를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 고유의 구조와 하자・결함
개념의 범위, 그리고 입법적 선택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

과 범위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관계일 것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유추적용의 전제조건으로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관계를 제시한다. 즉, 매도인의 지위, 매도인과 제조자의 관계, 제

조물에 대한 정보공유 가능성, 매도인의 하자보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정보비대칭의 완화, 제조공정에 대한 통제, 제품 품질정보의 공유 여부를

핵심 요소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도인과 제조자의 동일시 가능성’이라

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매우 좁은 범위에 한정된다. 현실적으로 제조물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제조자 외의 자가 이를 공유하는 것은 극

히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제조물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제조자 외의 자가 이를 공유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제조자와 동일시될 정도로 정보 접근성을 가진 경우는 제조

사와 매도인이 동일 법인인 경우 정도로 제한된다.49) 이와 달리 일반적 유통

구조(독립 딜러, 수입총판,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는 매도인이 제조자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하자 보수능력 또한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기준의 추상성으

로 인하여 대상판결의 논리를 확장 적용될 경우, 매도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

하고 국내 유통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형평의 문제도 야기한다. 동일한 제조물이라 하더라도

49) 매도인과 제조사가 지배・종속 관계 또는 계열관계에 있거나 위탁판매 형태라 하더라도

엄연히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호 간의 영업비밀 공유를 당연

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이 설시한 기준 범위에 실제로 포함될 수 있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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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가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에 따라 증명책임의 정도가 달라지는

결과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국내 제조사는 직접 판매 형태가 많아 예외적으로

원고의 증명책임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외 제조사의 경우 대부분 딜러

사를 통해 판매하므로 동일한 사안에서도 증명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이다. 국내 제조사 간이라 하더라도 판매형식에 따라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것

은 소비자보호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매 형식에 따라 실체법상 책임이 실질적으로 달리 적용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50) 이러한 차별적 상황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라 하기에는 국제거래 현실에 비추어 형평에 반하며, 우리 민법에는 ‘소비자’

개념이 일반 규정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증명책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대상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현대 거래구조에서 매도인・제조인 관계가

복잡해지고 제조자가 사실상 판매자 기능까지 수행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이 계약상 급부불이행에 대한 책임임

을 감안한다면, 제조물책임의 위험분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외적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정보비대칭성과 기

술적 복잡성으로 인한 실질적 입증불가능 상태가 명백히 존재하는 때로 엄격

히 한정되어야 하며, 법원의 포괄적 유추해석보다는 입법자가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3. 소비자보호 논리 남용의 경계

대상판결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보호는 분명 헌법상 중요한 가치이지만, 법적 구속력의 근

거는 실체법적 규정에 있어야 하며, 정책 목적이 법리적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 소비자보호의 강화가 법리적 균형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결

국 법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보호의 목적이 무제한적

으로 확장될 경우, 매도인뿐 아니라 제조업자와의 책임배분 체계도 흔들리게

된다. 하자담보책임은 어디까지나 계약관계에 기초한 책임이므로, 위험분담의

주체를 계약상 당사자 내부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회적 위험책임 논리

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하여서는 안된다.

50) 이동진, 앞의 논문,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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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은 단순한 위험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법규범의 적용범위를 결정하

는 규범적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증명책임 완화가 단순히 사후적 형평

을 맞추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법체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법리

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는 증명책임 구

조 변경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으나 유일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완화의 범

위 또한 법리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계 내로 국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는 입증구조의 변형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통한 균형

있는 실현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입법적으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거나,

인도 후 일정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존재 추정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51)

V. 결론

본 논문은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유

추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상 급부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는 계

약책임적 제도인 반면, 제조물책임은 사회 전체의 위험분담에 기초한 불법행위

책임체계라는 점에서 양자는 출발점이 다르다. 이러한 법적 성질의 차이를 고

려할 때, 단순히 ‘소비자보호’라는 정책적 이유만으로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하

자담보책임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계약책임과 위험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

여 법리적 정합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적 구분이나 성질의 차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매도인이 제조자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경우, 다시 말해 민

법 제580조가 예정하고 있는 통상의 매도인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

51)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각주 25) 우리 민법은 ‘소비자’ 개념을 일반 원칙으로 전제하

지 않는 체계이므로, 민법전에 직접 추정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재 매매를 전제로 하자 추정 규정

을 둔 독일 민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별도의 특별법으로서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는 방

안도 하나의 입법론적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된 바

있는 소비자 계약법 제정안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도 후 일정 기간 내 발견된 부

적합에 대한 추정 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향후 입법적 공백을 메

우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김상중, “소비자 매매계약

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 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소비자법학회,

2023, 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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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때에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

였다. 이는 대법원이 ‘원칙적 유추 부정 + 특별한 사정’이라는 구조를 제시한

이후, 하급심이 그 예외적 완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대표적 사례로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그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의미와 적용 범위가 충분히 제시

되지 않은 채, 매도인의 지위・제조자와의 관계・정보공유 가능성・하자보수
능력 등 포괄적 기준만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는 어떤

경우에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 채, 사실상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유통구조나 기업 형태에 따라 증명책임 구조가

달라질 위험이 있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실질적인 정보 접근이 없는

매도인에게까지 불합리한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 민법 체계에

는 일반적 소비자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한 예외론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증명책임 완화 논의의 핵심은 결국 특정 정책 목표를 얼마나 강하게 추구할

것인가의 선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체계와 사회・경제적 현실 사이의

균형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입증곤란을 이유로 증명책임

을 전환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강한 규범적 효과를 가지므로, 법원이

판례를 통해 유추적용을 선언하고 점진적으로 완화 범위를 넓혀 가는 방식보

다는, 입법자가 책임구조・기간・대상・요건을 명확히 설계한 명문 규정을 도

입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앞서 살펴본 독일 민법 제477조와 같이 인도 후 일정 기간 내에 나타

난 하자에 대하여 인도 시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민법 제580조 체계에서는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 시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데, 제조물의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하자가 제조・인도 시에 이미 존재하였

는지 아니면 이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극히 어

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는 소비자의 구조적 입증곤란을 완화하는 비교

법적 모델로서,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기간을 한정함으로써 매도

인의 위험부담 범위를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만 독일 민법 제477조는 소비재 매매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우리 민

법의 일반 체계에 이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 보

호의 특수성이 강조되는 영역에 한하여 특별법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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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이 매수인의 증명곤란을 해소하고 매도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

는 합리적 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조자・판매자의 정보우위를 제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증거협력의

무 내지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증거개시제도는 미국의 디스

커버리(discovery) 제도가 대표적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 제기 후 본안 심

리에 들어가기 전에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및 제3자)을 상대로 문서 제출,

서면질문서, 증인신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로서, 기업・전문가에게 편중되어 있는 정보와 증거를 구
조적으로 개방・공유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과 당사자 사이의 ‘무기대
등’을 도모하고, 소송 초기 단계에서 쟁점과 입증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

한 소송을 억제하고 자발적 화해를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는 문서 소지자가 명령에 불응하

더라도 법원이 직접 문서를 압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이 없고, 불이행 시

과태료도 최대 500만 원에 불과하여 대규모 소송에서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기

능하기 어렵다는 점, 즉시항고를 통한 불복으로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방어권 남용의 여지가 크다는 점, 불이행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른바 ‘증거방해의 법리’도 실제 인정이 극히 엄격하여 실효

성이 낮다는 점 등 여러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필요

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보다

실효성 있게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증명책임의 전환 없이도

증거 비대칭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입증구조

를 곧바로 “누가 입증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로 재편하기보다, 먼저 “누가

보다 용이하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조정함으로써 절차적 형평을 확보

하려는 보다 온건한 대응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52)

52) 다만,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도 적지 않다. 특히 대심주의・배심제
등을 전제로 설계된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 소송구조・법문
화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 광범위한 증거개시가 변호사 보수와 준비 비용을 급격히 증가

시켜 오히려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남용될 경우 소송지연과 협

상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디스커버리 남용에 따른 비용・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 역시 그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

면, 우리 법제에서의 증거개시제도 도입은 전면적・일괄적 수용이 아니라, 대상 사건・자
료 범위・강제수단 등을 엄격히 한정하는 부분적・단계적 도입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한다. 같은 취지로 김정환/최은정,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2015, 158-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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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논의는,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 아래에서

도 법리적 정합성과 체계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

가 절대적 원리처럼 작동하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계를 사실상 소멸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자담보책임 영역에서의 증명책임 완화는 어디

까지나 예외적・보충적으로, 그리고 명확한 요건과 한계를 전제로 입법자가 설
계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비로소 법적 예측가능성

과 형평, 거래비용 측면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 다룬 쟁점은 단순히 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위한 기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대 거래사회의 복잡한 정보비대칭 구조 속

에서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위험을 합리적으로 부담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

본적인 법리적・정책적 형평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AI 및 디지털 기반

신유형 거래처럼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처리 구조 등 핵심 정보가 사업자 측에

집중된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될 수 있는 본질적 과제이다. 향후 입법적 보

완과 학계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 사이의 경계와

교차지점을 보다 정교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우리 법제의 다음 과제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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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ssibility and Limits of Relaxing the Burden of

Proof in Liability for Defects in Sales

- Focusing o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5Na9478,

January 27, 2016 -

53)Bonghyeon Kim*

This article examines the buyer’s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existence

and temporal locus of “defect” (haja) under Article 580 of the Korean Civil

Code on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and analyz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relaxing the burden of proof in order to alleviate consumers’ evidentiary

difficulties in transactions involving technologically complex products. Under

the traditional theory of classification of legal requirements , the burden of

proving the defect rests with the buyer; however, in light of informational

asymmetries in modern markets, the need has been raised to analogically

apply the rules on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developed in product

liability law. In this context, the case that serves as the focal point of this

stud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5Na9478 of 27 January 2016,

opened the door to exceptional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by relying

on “special circumstances” where the seller can be equated with the manufacturer.

This article argues, however, that in view of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defect liability and product liability with respect to normative purpose,

structure of liability, and scope of recoverable loss, extending product liability

doctrines across the board to contractual defect liability by way of analogy

risks undermining systemic coherence.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judicial

expansion through analogy, it is preferable to pursue legislative alternatives—

such as the enactment of a Consumer Contracts Act or the introduction of

evidence-disclosure mechanisms—to reconcile the protection of buyers with

the foreseeability interests of sellers. In conclusion, the article contends that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Law,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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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the context of defect liability should

preserve the foundations of contractual liability while realizing substantive

equality through institutionally designed, legislative reform.

Keywords : Defect, Liability for Defects in Sales, Product Liability,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nalogical Application, Consumer Protection


